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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서울특별시는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에 따라 교육재정 지원을

위해 지방세 10%, 담배소비세 45%, 지방교육세 100%를 의무적으

로 전출하고 있으며, 「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 제

5조에 따라 보통세의 0.6% 이내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

○ 그러나 서울특별시 재정의 경우 부동산 침체 등에 따라 세입 증가폭

은 둔화하고 있는 반면,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복지비 급증 등 경직

성 경비는 확대되고 있어 재정 여력이 감소하는 추세임



○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로 지출요인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

육경비보조금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전전 연도 결산 기준 교육청의

통합재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가 0원보다 큰 경우에 교육경비 보

조를 제한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 재정과 서울특별시 교육청 재정간

격차를 완화하고 재정 수입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경비 보조의 제한 사항에 전전 연도 결산 기준 교육청의 통합재

정수지(순세계잉여금 포함)가 0원보다 큰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하지

않도록 함(안 제6조의2제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

다. 기타 : 없음






